
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
‘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’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 
기관이자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으로서 
2017년 8월 24일부터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<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>
(가) 장애인학대 사례지원

- 장애인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, 응급조치(응급보호, 인도기관 인도)
-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, 운영
-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-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원,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모니터링 실시

(나)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
-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
-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
(다)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수행
- 지역주민, 장애인/비장애인, 신고의무자 직업군, 관련종사자대상 예방 교육
- 홈페이지 제작 운영(홍보 및 온라인 신고)
-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(1644-8295) 운영

(라)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

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
어느 곳 어느 누구라도 달려가겠습니다.



학대신고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3항에서는 ‘장애인학대’를 ‘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
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
하는 것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유 형 내 용
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정신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, 
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경제적 착취 
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, 노동력의 
착취,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
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

유기･방임  
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
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
호･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2항의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 
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학대 신고하는 법
 ☞ 내방에 의한 상담(월~금, 9:00~18:00)
 ☞ 장애인학대 신고, 상담, 문의 전화
   (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) ☏(국번없이)1644-8295
 ☞ 홈페이지(http://www.icaapd.or.kr)-학대신고-학대신고하기

학대신고 절차



찾아오시는 길

● 승용차 이용시
주소 :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89-1 르네상스 타워 1801호
경인고속도로 : 도화IC→주안역→가정법원→석바위사거리 100m
서해안고속도로 :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동IC→신기 사거리→석바위사거리 

100m

● 버스 이용시
- 석바위 정류장

간선 2번, 8번, 15번, 21번, 23번, 33번, 63번    좌석 800번
지선 516번, 518번, 523-1번
직행 8848번    광역 790번, 1601번, 9100번

- 석바위시장 정류장
지선 516번, 540번, 566번    간선 3-2번, 23번, 28-1번, 35번, 38번

● 지하철 이용시
-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- 지하상가 5번 출구 도보 3분


